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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� 교차로상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�

판결요지
이륜차
등과실

사건번호

피고 지프차 시속 10km,� 우회전,� 먼저 교차로 진입,� 원고의 오토바이는

교차로 좌 ->� 우 가로질러 가다가 받힘,� 원고과실 30%
30%�

서울고법

87나911�

피고 승용차는 50m� 전방 원고 오토바이 직진해오는 것 보고도 좌회전,� 원

고는 3차선 따라 직진,� 원고 오토바이 뒤에 처 동승,� 원고도 피고가 이미

좌회전 신호 넣고 좌회전 하려는 것 발견,� 원고들 과실 20%�

20%
서울고법

86나2655�

피고 트럭 3단기어로 좌회전,� 원고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시속 35km로

직진,� 원고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,� 3차선을 진행하다 정차대기 중인 트

럭을 비키면서 2차선으로 직진하다 사고 당함,� 원고 과실 30%

30%
서울고법

86나2520�

피고 승용차 노폭 8.5m� 골목길에서 편도 3차선으로 좌회전 진입,� 원고 오

토바이 2차선을 진행하다가 교차선에 진입할 무렵 앞차 추월키 위해 3차

선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승용차에 받힘,� 원고 과실 40%�

40%�
서울고법

86나4413�

야간,� 중앙선 표시없는 노폭 8m의 교차로,� 상가 및 주택가,� 원고는 도로의

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,� 도로의 중앙부분을 벗어나 35km� 의

속도로 우회전하여 오는 피고 트럭에 충격,� 원고 과실20%

20%�
서울고법

87나3021�

피해 오토바이가 직진하다가 교차로 상에 이미 좌측도로에서 좌회전 진행

하는 트럭이 이미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격,� 오토바이 과실

55%

55%
서울고법

87나1258

주간,� 신호등 없는 4거리 교차로,� 피고 차 직진 중 선진입 좌회전 오토바

이 충격,� 피해자과실40%
40%�

서울고법

90나10096�

오후(19:20)에 편도3차선 도로 중 1차선상을 주행하던 차량이(40km)� 신

호등이 없는 교차로 앞에 이르러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채 U턴하

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교차로에서 직진하던

125cc�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,� 오토바이운전자에게 1차선상을 중앙

10%�
서울지법

93나50931�

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않는 교차로

편 집 :� 손해사정사 박성정1)�

소 속 :� 손해사정법인 가나�

�

1)�경력 20년의 손해사정사,�교통사고감정사

� � (前)� PNS손해사정법인,� (前)� PNS법과학기술연구소,� (前)�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,�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
� �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(석사)� “논문 :�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(판례중심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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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에 근접운행다면서 교차로상 일시정지하여 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함에도

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오전(09:00)에 중앙선없는 1차로 도로상을 진행하던 차량이 진로의 전방

과 좌우의 주시를 해태한 채 좌회전함으로써 자전거운전자를 충격한 경우

에,� 자전거운전자에게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15%

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15%�

창원지법

진주지원

9 3 가 단

10961�

오전(09:40)에 상가지대의 교차로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할 수

없는데도 좌측의 골목길로 진입코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

을 하려던 차량이 반대차선에서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마주오던 직진 오토

바이와 충돌한 경우에,�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안전모 미착용 및 전방주시태

만을 이유로 2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20%�

서울지법

서부지원

93가8719�

(2)� 교차로상의 직진차와 좌ㆍ우회전차간의 충돌�

판결요지
이륜차
등과실

사건번호

피고 트럭 시속 20km,� 넓은 도로 주행,�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진행 우측에

서 좌측으로 폭이 좁은 도로를 가로 질러감.� 원고가 먼저 교차로 진입,� 원

고과실 40%

40%
서울고법

86나4880�

피고 지프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원고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

여 가로질러 가는데 피고는 양보하지 않고 시속 50km로 그대로 과속 직

진하다가 원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음,� 원고 무과실��

0%
서울고법

86나2755�

원고가 뒤에 탄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 진입 왕복4차선도로 거의 다 건

너감.� 피고택시 시속50km로 2차로 따라 주행하다 가로질러 가는 오토바

이 들이받음,� 오토바이 무과실

0%
서울고법

86나2753�

폭 5.5m� 의 골목길 교차로,� 피고 지프차는 좌회전하여 나오다가 좌 ->� 우

로 가로질러 직진해 가는 오토바이 뒷부분 충격,� 피해자 과실 20%
20%�

서울고법

86나1530�

학교앞 교차로로 5.7m� 의 좁은 길,�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많음,�

피고 화물자동차 20km,�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

보고도 그대로 직진,� 원고는 9세 된 어린이로서 도로의 중앙부분 진행,� 원

고과실 15%

15%�
서울고법

87나4751�

피고 택시 시속 30km,� 노폭 7m� 도로 직진,� 원고 오토바이 노폭 5.5m,�

거의 동시에 교차로 진입,� 원고과실 60%�
60%�

서울고법

88나14309�

주간,� 폭 7.5m의 중앙선 없는 주택가 부근 교차로,� 피고 승용차 직진 중,�

우 ->� 좌 직진하는 선진입 오토바이 충격,� 오토바이 운전 원고과실 30%�
30%�

서울고법

89나48408

도교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

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
0%�

대법원

91다428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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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

므로,�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

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,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

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교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

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

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.

오전(11:30)에 상가지대인 편도2차선 도로중 1차선으로 주행하던 화물차

량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려던 중 대향2차선으로 직

진해온 오토바이(49cc)와 충돌한 경우에,�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신호등없는

교차로에 진입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서행하여야 하는 교차로상에

서의 통과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및 안전모 미착용을 근거로 30%의 과

실을 인정한 사안

30%�
대전지법

93가합1576�

심야(00:20)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소방도로(노폭 7m)를 주행 중

인 차량과 노폭8m인 도로를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사거리 교

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에서,�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

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35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35%�

서울지법

9 4 가 단

23874�

오전(07:45)에 상가지대의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상(상호동일차선)을

30km로 통과하던 화물차량이 좌에서 우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

오토바이(49cc)와 충돌한 사고에서,�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

거를 무면허 및 무등록으로 운전하였고 신호등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

차량의 동태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주행한

사실에 근거하여 50%의 과실은 인정한 사안

50%�

서울지법

서부지원

9 3 가 단

30450�

야간(22:30)에 폭6m의 차선표시없는 이면도로로 진행하던 100cc� 오토바

이와 폭 7.2m의 왕복2차선 도로로 진행하던 택시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

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중앙부분에서 충돌한 사고에서(동시진입추정),�

오토바이운전자에게 보다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일단

서행 및 차량의 통태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60%

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

60%�

부산지법

울산지원

9 3 가 단

23533�

야간(19:30)에 상가지대를 도로폭이 15.2m인 왕복4차선 도로상의 신호등

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7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위

사거리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에,�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사거리

진입시 폭이 넓은 도로에서의 차량에 대한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아울러

그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70%의 과실을 인

정한 사안

70%�

창원지법

충무지원

93가합988�


